
유해물질관리 및 환경규제 주요 지침



중국



(1) CCC 강제인증제도

· 법률근거 : 중국인민공화국상품품질법, 강제인증제도 관리규정
· 발효일자 : 2002.5.1
· 대상품목
2006년 7월 말 현재 전선 및 케이블, 전기스위치, 가정용 전기제품, 정보기술장 비, 영상음향설비, 조명장비, 자동차 및 부품, 타이어, 전동공구, 의료기기, 완구 류, 소방설비, 농기계 등 22개 분류에 해당하는 159개 품목이 강제인증 대상품 목으로 지정
· 규제내용
강제인증제도(CCC)는 중국 내에서 생산, 유통되거나 중국으로 수출되는 제품 및 부품 가운데 강제인증품목에 해당하는 제품은 반드시 IEC(국제전기표준협 회) 및 중국국가표준에 준하여 안전 및 품질인증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 반드시 CCC 마크를 획득해야만 중국내 판매가 가능


(2) China RoHS

· 법률근거 : 전자정보제품오염방지관리법
· 발효일자 : 2006.2.28(’07.3.1 시행)

· 대상품목
TV, 컴퓨터, 가정용전자제품, 전자통신제품, 전자측정기구, 전자레이더, 전자부 품 등의 전기전자제품으로 중국 내 생산제품뿐만 아니라 수입품 포함. (의료 장 비는 현재 제외나 규제 품목에 포함 검토 중)
· 예외조항 : 31가지의 예외조항 (예, Cu alloy 재질 40,000 mg/kg Pb 허용)
· 규제내용
6대 유해물질(납, 수은, 6가 크롬, PBBs, PBDEs : 1,000 mg/kg, 카드뮴 : 100


mg/kg) (균질재질 기준)



(3) 배터리 규제

· 법률근거 : 고형폐기물 환경오염 방지법 - 폐전지 오염방지 기술정책
· 발효일자 : 2003. 10. 9
· 대상품목 : 전기전자, 자동차
· 규제내용
1) 배터리의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고, 폐배터리를 유해폐기물로 분류하여 생 산 및 사용부터 수집, 운반, 재활용까지 관리규정
2) 수은 사용 점진적 감축
▷ 수은함량 0.025% 이상인 배터리의 판매금지
▷ 2005년부터 수은함량 0.0001% 이상인 아연·망간 배터리와 알칼리성 아연· 망간 배터리 중국 내 생산 금지
▷ 2006년부터 수은함량 0.0001% 이상인 알칼리성 아연망간 배터리의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하는 개정안 제출
3) 	니켈카드뮴 배터리, 납축전지, 기타 유해배터리에 대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저비용 회수처리를 규정


(4) 신화학물질환경관리법(개정안)

· 법률근거 : 신화학물질환경관리법
· 발효일자 : 2010년 10월 15일 예정
· 대상품목 : 화학
· 예외조항 : 31가지의 예외조항 (예, Cu alloy 재질 40,000 mg/kg Pb 허용)
· 규제내용
1) 2003.9월에 발효된 신화학물질환경관리법이 강화된 개정안
2) 	기존의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(Hazard) 관리에서 위험(Risk) 관리 (환경위험 에 한함)로 화학물질관리체계를 변경
▷ 신규화학물질을 3개 군(일반화학물질, 유해화학물질, 환경위험성화학물질)
으로 분류하여 규제 관리,
3) 신규화학물질 등록 (Registration)을 위한 신청에 3가지 방법

 (
-
 
2
 
-
)

▷ 일반등록, 간이등록, 연구개발등록
4) 생태독성데이터는 중국 내의 시료를 통하여 분석한 자료만 사용
▷ 신규화학물질신청등록은 오직 중국 내에 등록된 기관을 통하여만 가능
5) 유해화학물질이나 환경위험성화학물질 제조·수입 시, 생산 또는 수입량 연차 보고서 및 차년도 제조 또는 수입 계획서 제출


(5) 오존층파괴물질 규제

· 법률근거 : 대기오염방지법 및 오존층파괴물질 수출입 관리정책
· 발효일자 : 1999. 3
· 대상품목 : 전기전자, 자동차, 화학
· 규제내용
1) 	오존층파괴물질의 수출입량 및 국내생산에 대하여 쿼터제를 실시하고 나아 가 주요 오존층파괴물질에 대하여는 생산 및 소비금지 일정을 규정
2) CFCs 6종(CFC-11, 12, 13, 113, 114, 115), halon 2종(halon-1211, 1301) 등 10
종의 지정물질 및 이를 사용한 제품에 대한 수출입 허가제도 시행 (단, 사염 화탄소의 경우 수입금지)
3) CFCs 6종, halon 2종 등 주요 오존층파괴물질은 점차적 감소를 통해 2010년 까지 생산 및 소비 완전금지 예정


(6)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

· 법률근거 : 자동차배출 오염방지 기술정책
· 발효일자 : 1999. 5
· 대상품목 : 자동차
· 규제내용
1) 제작차의 배기가스 규제기준 설정, 차량검사 및 관리시스템 강화
2) 	중국 내에서 생산·판매되는 모든 제작차(디젤차량, 모터사이클 및 자동차엔 진 포함)에 대해서는 자가진단장치 장착 권고
▷ Euro 기준을 활용하여 CO, HC, NOx, PM 등에 대한 단계별 배출저감목 표 설정
3) 경량차량(3.5톤 이하)의 경우 2000년부터 Euro I 기준을, 2004년 이후 Euro


II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, 중량차량(3.5톤 초과)의 경우 2001년부터 Euro I 기준, 그리고 2005년 이후 Euro II 기준 적용 중(2010년까지 국제 배출규제 수준에 부합하도록 할 계획)


(7) China WEEE

· 법률근거 : 폐가전 및 전자제품의 회수처리관리규칙(안)
· 발효일자 : 2011. 1 시행 예정(’04.9.17 초안이 발표)
· 대상품목 : 자동차 및 전기전자
· 규제내용
1) 생산자 등 이해관계자간의 책임부분 명시, 세부 이행기준은 표준으로 제정
2) 대상품목 : 냉장고, 세탁기, 에어컨디셔너, TV, 컴퓨터 등 가전제품 및 전자 제품(세부대상품목 리스트는 따로 공고를 통해 발표될 예정)
3) 제조자에 대하여 생산량, 판매 및 수출량 등 대상품목에 대한 정보를 정부에 제공할 의무를 부여


(8) 대기오염 방지법

· 법률근거 : 대기오염 방지법
· 발효일자 : 1999. 3
· 대상품목 : 전 업종
· 규제내용
1) 대기오염방지의 감독·관리
2) 생석탄 연소에 의한 대기오염의 방지
3) 자동차 및 선박의 배출오염방지 (2000년 개정에 추가된 장임)
4) 배기가스 및 분진에 의한 대기오염의 방지 및 악취 방지
